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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헌재, “프랜차이즈 본부가 점주에 

‘마진’ 공개하라는 조항, 합헌” 법무뉴스

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점주에

게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물품을 팔아 얻는 

‘마진’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

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

헌재는 A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

관한 법률 시행령 4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

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

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.

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점주들은 가맹

본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할 음식의 재료나 물

품 등을 구매한다.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가 원

가보다 비싼값에 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

는 ‘갑질’논란이 있었다. 이에 정부는 2019년

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만들어 가맹본부

가 제출해야 할 정보공개서에 ‘차액가맹금’을 

포함하도록 했다.

〈헌법재판소 전경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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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받는 

물품 구입비용 중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금액

을 뜻한다. 즉, 원가보다 웃돈을 받고 물품을 

공급해 가맹본부가 얻는 ‘유통 마진’에 해당

한다.

A사 등은 차액가맹금은 영업비밀에 해당한

다며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

라고 주장했다. 또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

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부른다고

도 했다.

하지만 헌재는 A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

않았다. 점주로선 가맹본부보다 경제나 정보

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고, 공급하는 물품을 

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이

유에서다.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

점주에게 적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, 차

액가맹금도 그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이다.

헌재는 “차액가맹금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

맹 희망자는 자신이 비싸게 물품을 공급받고 

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업 시작 여부를 결

정하게 돼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.”면

서 “가맹본부가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

록 방치한다면 상품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

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.”고 밝혔다.

헌재는 또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이라는 본

부 측 주장에 대해선 “유통이익인 차액가맹금

을 공개할 뿐이지,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해 물

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해 핵심 

영업기법에 관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도록 한

다.”며 받아들이지 않았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